
한국일보는 2.월 19일 “현후보자는 18일 2011년 말 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

분을 받기 전 부인과 함께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으

나,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

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2. 19.

제 목: 한국일보 2월 19일자,“현오석,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2억원 인출”제하 보도관련 해명

□ 동 기사는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시기를 2011년 말로 보도

하고 있으나,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기는 2012년 5월임.

ㅇ 내정자는 저축은행 예금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1년에 예금을 인

출하였으며 솔로몬 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2012년 5월과 시기상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등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2월 18일 해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4월 경기솔로몬 저축은행

2개 계좌가 만기도래하여 인출하였고, 2011년 10월 솔로몬 저축은행

1개 계좌가 만기도래하여 인출하였으며, 나머지 솔로몬 저축은행 1개

계좌는 10월이 만기였으나 내정자 소유 반포 아파트 구매(2011년 7월)

자금을 충당키 위해 출금한 것임.

ㅇ 아파트 구매자금 충당을 위해 2011년 7월 예금을 중도인출한 후에

도 솔로몬저축은행 1개 계좌는 만기가 도래하는 동년 10월까지 예

금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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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개 계좌 만기 및 인출시기>

저축은행명 만기 인출시기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1 2011년 4월 2011년 4월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2 2011년 4월 2011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 계좌 1 2011년 10월 2011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 계좌 2 2011년 10월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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